
   2.  예      산      총      칙 



예    산    총    칙

    제 1 조 (총칙)  2016년도 영주시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

         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          가. 추정손익계산서

          

차    변 대    변

비  용 순이익 수  익 순손실

7,393,598천원 1,390,872천원 8,784,470천원 0천원

          나. 추정재무상태표

          

차    변 대    변

자  산 부  채 자  본

70,300,423천원 2,030,000천원 68,270,423천원   

          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          

과  목 금  액

Ⅰ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

Ⅱ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

Ⅲ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

Ⅳ. 현금의 증감(Ⅰ＋Ⅱ＋Ⅲ)

Ⅴ. 기초의 현금

Ⅵ. 기말의 현금

1,446,872천원

(12,196,402)천원

9,088,800천원

(1,660,730)천원

1,680,739천원

20,009천원
  

  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           가. 급  수  전  수 : 22,189전     나. 년 간 생 산 량 : 15,380천㎥

           다. 1일 평균생산량 : 42천㎥       라. 주요건설개량사업 : 노후 정수장 추가 개체공사 외2건 920백만원



  

  제 3 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
      

수         입 지        출
제 1 관 상수도사업수익

     제 1 항 영  업  수  익

     제 2 항 영 업 외 수 익

     제 3 항 특  별  이  익

8,784,470천원

8,654,370  〃

130,100  〃

0  〃

제 1 관 상수도사업비용

     제 1 항 영  업  비  용

     제 2 항 영 업 외 비 용

     제 3 항 예    비    비

7,393,598천원

6,745,171  〃

132,200  〃

516,227  〃

  제 4 조 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자본적수입액이 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

          부족한금액 3,107,602천원은 상수도 사업수익액 1,390,872천원, 과년도이월금 및 과년도 영업미수금 1,716,730천원으로

          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      

수        입 지        출

제 1 관 자본적수입    

    제 1 항 고정자산매각수입

    제 2 항 비유동부채수입

    제 3 항 자본잉여금수입   

10,448,800천원

0  〃

0  〃  

10,448,800  〃        

제 1 관 자본적지출

    제 1 항 유 형 자 산 취 득

    제 2 항 비유동부채상환금

    제 3 항 예    비    비

13,556,402천원

12,196,402  〃

810,000  〃

550,000  〃

  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
          

관 항 사  업  명 총     액 년     도 연 할 액

해      당 없     음

  제 6 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
          

사                항 기               간 한      도      액

해      당       없     음

  제 7 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         

기   채   목   적 한  도  액 기 채 방 법 이 자 율 상 환 방 법

해         당 없         음



  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628,500천원으로 정한다.

  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           (1) 인 건 비 : 2,504,532천원       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8,940천원

  제 10 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

           금액은 10,225,000천원이다.

  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  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           

구       분 종       류 명       칭 수       량 금       액

해  당  없  음

  제 13 조 (회전기금) 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.   03.  25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    주     시     장 




